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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 입장표명 환영ㆍ지지“

  

  한변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환영하고 이를 지지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서 명시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재판 과정 전반과 함께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영향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행정의 요체인 법관 인사에 정치
권과 시민단체의 개입과 장악을 제도화한다면, 국민의 인권이 숨쉴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라
는 공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적정하게 지적하듯, 비(非)법관 다수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원 인사를 비
롯한 사법행정을 총괄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위헌
적 행태에 불과하다. 사실상 현 정권을 지지하고 옹위하는 시민단체와 인사들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민주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전무후무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공산
독재국가의 정치인민위원회를 방불케 하는 제도인 것이다.

 한변은,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더니 도리어 사법부의 코드화를 초래하는 법률 개정안들을 잇
달아 발의하고 있는 일부 판사 출신 여당 초선 의원들의 반헌법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규탄
한다. 법복을 벗고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한 자신들의 가벼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묵묵히 수사와 재판,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일선 법조인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무총리ㆍ법무부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특정 판사를 겨냥한 금도
를 넘는 인신공격성 비난 등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부동심의 자세를 유
지하라’는 소극적 입장이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세간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을 진지하게 성
찰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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